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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보 실

Ⅰ  시정요구사항  세입예산 징수방법 개선

1 현    황

  중구광장 유료광고료 연도별 세입현황 (단위: 원)

  

과목 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율

세외수입
2017 12,362,710 11,088,710 1,274,000 10%
2016 19,194,770 18,088,890 1,015,880 5%
2015 14,661,960 12,409,640 2,252,320 15%

 - 세외수입 징수결정 후 출납폐쇄기한까지 매년 미수납액이 5%에서 
15%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 2015년 4월호 중구광장에 게재된 유료광고 1건(176,000원)과 
   2017년 11월호 중구광장에 게재된 유료광고 1건(176,000원)은 결산

검사일 현재(2018년 3월)까지 체납상태임.
   

2 권고사항  

  중구광장을 통한 유료광고료는 업무 성격상 체납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될 사안으로써,

  광고료를 선납 징수하는 방안 등 체납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안을 모색  
 하여 시행하기 바람.

Ⅱ  조 치 사 항 

 중구 소식지 발행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중구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에서   
    광고를 심의한 직후 바로 광고게재 신청자에게 결정여부 통보와 고지서를   
    발송하여 광고료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세외수입고지서 발송시 안내문 발송과 유선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수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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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6년 
달성성과

’17년 
달성성과

구민이 주인되는 열린 
참여행정 구현으로 구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킨다
외부 전문가 

컨설팅
외부 전문가 

평가

목표 0 70
실적 0 74.2

달성률(%) 0% 106%

자치행정과

Ⅰ  시정요구사항  성과측정방법 개선으로 성과보고서 신뢰성 제고

1 현    황

  정책사업 목표인 ‘구민이 주인되는 열린 참여행정 구현으로 구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킨다’에 대한 성과측정방법이 변경 
    : 주민대상 설문조사 → 주요분야 전문가 컨설팅 평가로 변경  
    ※ 성과지표 달성현황

2 권고사항  

  당초의 성과 측정방법이 시간과 비용대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구민의 
행정수요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는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과측정을 수행하는 것이 정책사업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측정방법의 타당성 확보로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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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 치 사 항 

   정책사업 목표가 열린 참여행정구현 및 구민 행정수요충족인 만큼 성과측정   
       방법을 당초의 성과측정방법인 중구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만족도 설문조사를   
       도입하여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 기획예산과  
       분야별 여론조사에 동일 평가항목이 있으므로 정책사업 지표로 활용하고, 이와   
       별도로 외부전문가 컨설팅 평가 항목에도 분야별 항목을 추가하여 향후 열린   
       참여행정 성과 측정방법의 타당성 확보 및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 추진일정 : 2018년도 성과측정방법 개선      

       (구민대상 여론조사 활용 및 외부전문가 컨설팅평가)

    - 추진방법 : 여론조사 50%, 전문가 컨설팅 평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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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

Ⅰ  시정요구사항  철저한 사전검토 및 사업계획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 요망

1 현    황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 사업을 2년 연속 같은 금액(50,650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민원제기 등으로 신규강좌를 개설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회계연도 연속하여 상당한 불용액을 발생시킴.

(단위: 천원)

  - 2016회계연도에는 야외체조(에어로빅) 강좌 신설을 검토하였으나 운영장소  
 미비 등의 어려움으로 신규개설하지 못하였고,

  - 2017회계연도에는 줌바댄스 혹은 필라테스 강좌를 신설하기로 예정하였으나  
 강사료 등이 협의되지 않아 신규개설하지 못하였음.

2 권고사항  

   신규강좌 개설 등 사업 추진 시 수요조사, 강사섭외, 운영장소 협의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  
 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이후 사업계획의 취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액 발생이 확정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액에 감액 등 예산재배정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Ⅱ  조 치 사 항 

   생활체육교실 사업 추진 시 수요조사, 강사섭외, 운영 장소 협의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음. (배드민턴교실, 탁구교실 추진 중) 
      만일,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이 발생 할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 시 예산 감액을  
      적극 검토하겠음.

세부사업명 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

2017 50,650 25,553 25,097 50%
2016 50,650 32,431 18,219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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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상
달성성과

실제 
달성성과

모두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중구실현

생활체육 
여가교실 
운영횟수

생활체육여가교실 운영횟수 및 걷기대회 
개최횟수 집계

2017 1,820회(100%) 1,411회(77%)
2016 1,820회

(100%)
1,476회
(81%)

교육체육과

Ⅰ  시정요구사항   신뢰가능한 성과보고서 작성

1 현    황

  정책사업 목표인 ‘모두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중구 실현’의 성과지표로 ‘생활  
  체육 여가교실 운영횟수’를 이용하여 성과달성도를 측정하고 있으나, 실제 달성  
  성과와 성과보고서상 달성 성과 수치가 서로 상이하고, 실제로는 ‘미달성’이나   
  성과보고서상 성과 ‘달성’으로 보고하였음.

  성과지표 달성현황

2 권고사항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사업 목표별로 수립한 정책목표가 사전 계획에 따라 이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초과달성·달성·미달성으로 구분하여 목표 설정에 대한 실적 
평가 및 피드백 역할으로써 의의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성과를 달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하여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이 결여됨.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평가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성과보고서 작성이 요구됨.

Ⅱ  조 치 사 항 

 이호조상에 달성성과 수치를 수정 조치하였으며, 향후 예산 편성 및 사업평가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성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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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정 기 수 시 비 고횟수 건수 금액 횟수 건수 금액
2017 1회 709 1,330 12회 12 84,381
2016 1회 587 1,040 12회 426 154,495
2015 1회 221 618 10회 308 135,601

재  무  과

Ⅰ  시정요구사항  공유재산(물품) 관리철저

1 현    황

  연도별 물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당해년도말 현재액 비 고증가 감소

2017 8,210 473 84 8,599 104% 증가
2016 7,259 1,029 78 8,250 113% 증가
2015 6,684 955 380 7,259 108% 증가

 - 연도별 결산서상 구유재산(물품)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불용처분 현황 (단위 : 천원)

                  
2 권고사항

  해당부서에서는 구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제정·운영중에 있는 바,

  동 조례 제70조(불용품의 매각) 제8항에 의거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  
 (4월, 9월)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향후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 실시하는 등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규정을 준수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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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 치 사 항 

  추진방법
   - 불용품 정기 매각처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
   - 부서 요청시 수시 매각처분 병행, 물품관리 효율성 증대
  추진일정
   - 2018. 3. 27.   : 상반기 정기불용 매각처분 기 실시
   - 2018. 9. ~ 10. : 하반기 정기불용 매각처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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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Ⅰ  시정요구사항  사업시행가능성 사전검토 철저

1 현    황

  2017회계연도 취업지원과(現 일자리경제과) 예산 중 ‘마을기업육성’     
     사업예산 12,500천원은 2017년 마을기업 미선정(서울시 심사탈락)사유로,  
     ‘경로당,공동작업장 되다’ 사업예산 30,000천원은 경로당 내에 작업장   
     설치를 희망하는 경로당이 없어 해당예산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음. 
  세부사업별 불용예산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 비 고
계 42,500 0 42,500 100%

취업지원과 마을기업육성(보조) 12,500 - 12,500 100 現 일자리경제과
취업지원과 경로당,공동작업장 되다 30,000 - 30,000 100 現 일자리경제과

2 권고사항  

  사업의 시기, 사업의 시행가능성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나 사업 시행 전 충분한 수요조사 및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사업진행 중 사업계획의 취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액 발생이 확정될 경우 추경에서 감액 편성하여야 함.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 시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사업예산의 과다편성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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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 치 사 항 

  ‘마을기업육성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최소한 1개 업체의 선정을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향후 해당연도 마을기업 미선정시 추경에서 감액 편성하겠음

 ‘경로당 공동작업장 되다’ 사업은 타구 우수사업을 벤치마킹하여
     2017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작업장 설치를 희망하는 경로당이 없어  

  불용되었음. 추후 사업예산 편성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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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Ⅰ  시정요구사항  특별회계 재원활용 방안 검토

1 현    황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비 고

융자건수 7건 6건 3건 2건 
예산현액 1,463,570 1,590,353 1,684,323 1,805,166
집 행 액 80,000 103,000 23,300 24,400
집행잔액 1,383,570 1,487,353 1,661,023 1,780,766  

2 권고사항  

  중구 홈페이지 팝업창, 동 게시판 및 직능단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기금 대비 운영실적이 미미함.

  따라서 2017.5.4. 개정한 특별회계 자금의 일부를 일반회계 전출금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최근 특별회계 운용실적을 분석하여 일부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환이   
검토 요구됨.

Ⅱ  조 치 사 항 

  2016.10.4.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안부 훈령 제2호)에 의거 조례 개정을 통해 전출규정을 만들 수 있으나,  
    “구 재정여건상 자금 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고 함.
  예산부서 협의 결과 “구 재정여건상 현저히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특별회계 일부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향후 상황 발생시   
     검토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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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Ⅰ 시정요구사항  신중한 예산편성 요망

1 현    황

  장애아시설 환경개선(보조) 사업예산은 ‘어린이집 환경개선(보조)’사업에 편성
되어야 할 예산이 이중편성 되어 예산대비 100%의 불용률이 발생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 비 고

계 46,000 0 46,000 100%
여성가족과 장애아시설 

환경개선(보조) 46,000 - 46,000 100

2 권고사항  

  예산이 이중편성 되었기에 예산편성과정부터 신중성이 요구됨
  예산 이중편성으로 불용액 발생이 확실시 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 

편성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에 재편성하여야 할 것임

Ⅱ  조 치 사 항 

  예산 편성 전 서울시 사업부서 사전확인 절차 거쳐 보조사업예산 
착오편성 사전 방지   

  보조사업 예산 변경사항 추가경정예산 시 반영, 예산 불용률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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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Ⅰ
시정요구사항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준수 철저 및   
                  예산전용의 신중 요망

1 현    황

  2016년 6월 1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34조에 
의거 폐기물의 수수료 등의 수입주체가 폐기물 처리사업자에서 중구청
으로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기 징수한 사업장 종량제봉투 반입
수수료 및 종량제봉투제작비를 2016회계연도 중에 대행업체에 환급
하여야 하였으나 당해연도에 환급하지 아니하고, 2017회계연도 예산을 
전용하여 환급하였음.

(단위 : 천원)
과 목 전용금액 비 고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관리 민간위탁금 322,784
폐기물안정적 처리 과오납금 322,784

2 권고사항  

  회계연도 중 과오납금, 환급금 등의 채무가 확정된 경우 당해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세입·세출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예산은 당초 사용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하고,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심의
기능을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Ⅱ  조 치 사 항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지출하겠음
  예산의 편성목적 및 심의기능에 맞게 예산전용을 최소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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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Ⅰ 시정요구사항  성과보고서 작성의 정확성 제고

1 현    황

  정책사업 목표인 ‘청소행정 강화 및 재활용활성화를 통한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의 성과달성도 측정방식을 청소 참여단체 및 참여인원으로 
하고 있음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방식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상

달성성과(%)
실제

달성성과(%)
주민 자율청소 

참여실적 (누적인원)
청소참여단체 및 

참여인원
2017 4,500명(100%) 측정자료미비
2016 4,400명(100%) 측정자료미비

  성과보고서상 자율청소 참여인원은 성과목표와 일치하여 100% 성과달성
으로 작성되었으나, 실제로는 청소 참여인원 집계가 정확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성과측정이 어려웠음에도 100%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함

2 권고사항  

  실질적으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하여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이 결여됨

  성과의 측정방식의 개선으로 정확한 성과보고서의 작성이 요구됨 

Ⅱ  조 치 사 항 

  우리 구 15개 동의 주민자율청소 참여 계획과 성과 자료치를  정확히 
수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참여인원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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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내역 의결사항
비 고

사업명 총사업비 지원금 의결 지원금액

옥상방수공사 24,755 16,338 증액지원 19,606 - 지원금액의 20% 증액

주 택 과

Ⅰ  시정요구사항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예산집행 철저

1 현    황

  공동주택의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17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상·하반기 2차에 걸쳐 총예산 150,000천원으로 진행되었음.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50 ~ 70%의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동조례 제10조 제4항에 의거 심의위원회는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이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구 평화아파트(퇴계로8길 23)의 경우 옥상방수공사 총사업비 24,755천원 중  

  16,338천원의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20%를    
  증액한 19,606천원으로 지원금이 심사·의결되었음.

    - 평화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단위 : 천원)

  2017년 제2차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역(신당현대@, 중림삼성@)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신청금액 위원회 
심사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액)
비 고

(집행률)
계 54,521 32,242 32,106 26,599 5,507

신당현대@ 14,594 10,215 9,114 5,924 3,190 65%

중림삼성@ 39,927 22,027 22,992 20,675 2,317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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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에 필요한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하는 동 사업의 특성상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 없으나, 신당현대@의 경우 3,190천원이, 중림삼성@
의 경우 2,317천원이 미집행 반환되어 익년도 잡수입 처리되었음.  

2 권고사항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 입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괘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동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할 것임.
  또한, 공동주택에서 사업신청을 할 경우 사업내용 및 금액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예산   
     미집행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공동주택에  
     적정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Ⅱ  조 치 사 항 

  2018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시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자원 조례」의 지원기준, 사업필요성, 단지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2018.4.27.심의위원회 개최 및  
     각 단지 통보 완료)
  2018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한 단지에 대하여 사업내용 및 금액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우리부서 및 관련 협조부서에서 현장조사 하고,   
    사업 시급성에 따라 지원액을 조정하여 상정하는 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공동주택에 적정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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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과

Ⅰ  시정요구사항  신중한 과태료 부과 요망

1 현    황

  2015년도에 기부과․납부된 신당동 165-OO번지와 필동2가 61-O번지의 건축
법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2017년도 감사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지
적됨에 따라 기 납부된 과태료에 대하여 환급액이 발생하였음

  과태료 환급 결의를 통해 본세 8,515,560원과 이자 403,890원을 반환하였음

2 권고사항  

  과태료 부과시 신중을 기하였다면 환급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자 지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향후 과태료 부과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 환급액 및 환급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Ⅱ  조 치 사 항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정감사 시에 양성화 대상이 아님에도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득한 것이 적발되어 특정건축물 사용승인 직권취소한 사항으로, 
양성화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직권취소 처분에 따라 환급하였음

  추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시 신중을 기하여 양성화 
처리하여 취소 등으로 인한 과태료 환급액 및 환급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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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Ⅰ  시정요구사항  성과보고서 작성의 정확성 제고

1 현    황

  성과지표 달성현황
   - 정책사업 목표 :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성과지표 측정방식 회계연도 성과계획서상
목표(건)

성과보고서상
목표(건)

교통질서확립 계도 및 
단속실적(건)

법규위반 등 계도 및 
단속실적

2017 450 800
2016 450 1,000

  교통 법규위반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을 통해 운행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 실적을 통하여 성과측정을 
하고 있으나, 성과계획서상 목표치와 성과보고서상 목표치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이 임의로 성과목표를 변경하였음.

 
2 권고사항  

  성과계획서에 대한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목표대비 달성률을 통하여 
달성, 미달성 및 초과달성으로 구분하여 성과 달성률을 측정하고 
있으나, 성과계획서상 목표와 성과보고서상 목표가 임의로 변경이 
되어 성과보고서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결여됨. 목표가 중간에 변경
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명확히 하고 타당한 사유 없이 목표를 변경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Ⅱ  조 치 사 항 

  성과계획서상 목표와 성과보고서상 목표가 일치하도록 수정조치 완료 : 2018.04.30.
성과지표 측정방식 회계연도 성과계획서상

목표(건)
성과보고서상

목표(건)
교통질서확립 계도 및 

단속실적(건)
법규위반 등 계도 및 

단속실적
2017 450 450
2016 450 450

  향후 과년도 달성률과 당해 연도 계획을 종합하여 성과계획서 목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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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정요구사항   민간위탁금 지급내역에 대한 정산내역 확인 철저
1 현    황

  정신보건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정신보건사업 693,602 693,602 - -

  -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現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금 정산 보고시 
매월 사업비 정산서와 통장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예산항목별 세부
집행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가 미흡하여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움.

2 권고사항

  부서에서는 민간위탁금을 교부한 경우 당초 교부한 목적에 따라 예산
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예산항목별 세부 집행내역 및 지출 증빙서류 등
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위탁업체 에서 투명한 예
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함.

  또한, 위탁업체의 예산집행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교부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탁금 정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Ⅱ  조 치 사 항 

  추진사항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산보고 시정조치 사항
    · 월별 정산서 예산항목·사업별 및 재원 구분하여 작성 제출 요구
    · 월별 정산 세부내역을 작성하고 회계서류 사본 제출 요구
      (증빙확인에 필요한 자료) 
   - 추진경과
     · 18년 3월 정산보고 재작성 제출, 세부내역 및 증빙자료 확인·검토함

    · ‘16∼‘17년도 회계서류는 재검토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